
특 시 등포 문화 술 생활체육 흥 조례

일 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2. 6. 12.

행정위원회

심 사 경 과1.

가 제출일자 년 월 일. : 2012 5 24

나 제 출 자 고기판 의원 외 인. : 7

다 회 일자 년 월 일 회. : 2012 6 4

라 상정일자. : 제 회167 영등포 의회 임시회 제 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1 (2012. 6. 7)

제안설명의 요2. ( 제안설명자 고기판 의원: )

가 제안이유.

○ 각 학 의 시 은 학 육에 장이 없는 위에 역주민이 학 시 을

이 할 수 있 록 개 하고 사 료를 수하고 있으나 체육동호인이 생활체육

활동 등으로 장 간 학 시 을 사 할 경 사 료가 담이 므로 학 시

사 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

체육활동 에 이 하고자 함.

나 주요골자.

역 주민의 평생 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동장이나 체육○

등의 학 시 을 개 이상 장 간 사 하는 경 사 료6

안 제 조제 항 련( 1( 4 2 ))

제처 알 쉬 령 정비 에 맞게 조문 정비○ 「 」



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 전문위원 노 상 옥3. ( )

이 일 개정조례안은 체육동호인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장 간 학 시 을○

사 할 경 사 료 납 에 담이 므로 학 시 사 료를 할 수 있는

근거를 마련하여 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에 이 하고자

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그 주 내 을 살펴보 안제 조제 항 련 의 체육행사의 체육동호인4 2 1○

육 의 상 위 란에 역 주민의 평생 육활동이나 생활체육,․

활동 등을 위하여 동장이나 체육 등의 학 시 을 개 이상 장 간6

사 하는 경 사 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하고 그 에 은

제처의 알 쉬 령 정비 에 라 조문을 정비함.「 」

○ 학 시 이 은 육 령인 고등학 이하 각 학 시 의 개 이 에「

한 규칙 에 근거하여 시 조례 또는 육규칙이 정하는 에 의하여·」

학 시 이 자에게 유 보수 리에 필 한 경비를 담하게 할 수 있 록· ·

규정하고 있으 시의 학 시 사 료는 년 일 제정2011 10 27

특 시립학 시 의 개 이 에 한 조례 에 라 .｢ ｣

특 시 육청에 는 민 익위 회의 학 시 사 료 과 마련○

등의 고 사항을 하여 년 일 특 시립학 시 의 개2012 3 8 ｢

이 에 한 조례 를 개정하여 학 시 사 료를 인하하고 개 이상6｣

장 간 사 하는 경 사 료 감 을 의 의 에 의100 50 ~ 100 80 100

의 으로 확 하고 사 료 로 수하는 청 비 전 료70 ~ 100 80 , ,

냉난 비 등의 리비 조항을 삭제하여 사 료 이 에 의 실비 수를

하 음.

사 료 인하 시간- (1 )

체육 10,000 6,000→․

인조잔 동장 50,000 40,000→․



역 주민의 평생 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등 등의 장 사 개 이상 의- (6 )

경 사 료 감 확

의 의 의 의100 50 ~ 100 80 100 70 ~ 100 80→․

○ 이 조례의 개정으로 역 주민이 평생 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

개 이상 장 간 학 시 을 사 하는 생활체육동호인 등을 할 수 있는6

근거가 마련 에 라 민의 복 과 생활체육활 화에 여할 것으로

검토결과 상위 저촉이나 자 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.

심사결과 원안가결4.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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